
- 1 -

        법        원

제    2    부

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05두197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, 피상고인     원고

피고, 상고인       서울특별시 동 문구청장

원 심  결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1. 선고 2004 901 결

 결 선 고 2006. 3. 10.

주      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이       유

구 지방세법(2002. 12. 30.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의 것) 제112조 제2항 제4호, 제

188조 제1항 제2호 (2)목, 구 지방세법시행령(2002. 12. 30. 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

되기 의 것)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(가)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, 식품 생법에 의한 

유흥주 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

흥주  업장소( 업장 면 이 100제곱미터를 과하는 것에 한한다)에 사용되는 건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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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 오락장용 건축물로서 그 재산가액에 1,000분의 50의 과세율

을 용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식품 생법시행령(2003. 4. 22. 통령

령 제17971호로 개정되기 의 것) 제7조 제8호 (라)목은 유흥주 업을 주로 주류를 

조리․ 매하는 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

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 가 허용되는 업으로 규정한 다음, 그 제8조 제3항에

서 유흥주 업을 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는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는 손

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

 각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재산세 과세율이 용되는 ‘무도유흥주  

업장소’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(무도장)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 의 

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

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업형태로 하고  그에 상응하

는 규모로,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 의 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

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.

원심은,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, 이 사건 유흥주

(스탠드바)에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소규모의 공간이 마련되어 

있기는 하나 그 면 이 21.50㎡에 미치지 못하여 업장의 체 면  511.92㎡에 비하

여 그 규모가 미미하고,  이 사건 주 의 업형태도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

를 부르거나 공연을 람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

인 것에 불과한  등의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보면, 이 사건 주 은 재산세 

과세율이 용되는 ‘무도유흥주  업장소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

제1심의 단을 인용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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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와 같은 사실인정과 단은 정당한 

것으로 수 이 가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 법령

상의 무도유흥주  업장소에 한 법리를 오해한 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, 여 법

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한다.

재 장      법       김용담  _________________________

주  심      법       이강국  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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